
[별  7] <개  2016. 9. 5.>
 착 상  ( 35 1항 )

 착 상

1. 질 동 1) 다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

  가)  35 4항에  공동 지시  ·운

사업  1  처리용량  200 곱미터 

상  사업

  나) 별  13에  1 터 3 지  사업

2)  48 1항에  공공폐 처리시  처

리용량  1  700 곱미터 상  시

3) 「하 도 」 2 9 에  공공하 처리시

 처리용량  1  700 곱미터 상  시

  가. 도

(pH) 질 동

  나. 학  산

량(COD) 질 동

  다. 질량(SS) 

질 동

  라. 질 (T-N) 

질 동

  마. (T-P) 질

동

2. 시 1) 다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

  가)  35 4항에  공동 지시  ·운

사업  1  처리용량  200 곱미터 

상  사업

  나) 별  13에  1 터 3 지  사업

2)  48 1항에  공공폐 처리시  처

리용량  1  700 곱미터 상  시

3) 「하 도 」 2 9 에  공공하 처리시

 처리용량  1  700 곱미터 상  시

  가. 동시료채취

  나. 료 집 (Data 

Logger)

3. 산 계 가.  35 4항에  공동 지시  ·운  

사업

나. 별  13에  1 터 5 지  사업

4. 산 량계

  가. 용 산 량계 1)  35 4항에  공동 지시  ·운  

사업

2) 별  13에  1 터 5 지  사업



  나. 하 ·폐 산

량계

1) 다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

  가)  35 4항에  공동 지시  ·운

사업

  나) 별  13에  1 터 4 지  사업

  다) 별  13에  5  사업  중 특 질

해 질 폐 량  1  30 곱미터 상  

사업

  라)  62 1항에 라 등  한 폐 처리업

 사업

2)  48 1항에  공공폐 처리시

3) 「하 도 」 2 9 에  공공하 처리시

 처리용량  1  700 곱미터 상  시

비고 

1.   1  착 상 사업  또는 시 에는   1 가목 터 마목

지  질 동   착하여야 한다.

2.   2  착 상 사업  또는 시 에는   2 가목  나목  

  하여야 한다.

3. 다  각 목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에는 1   2 에도 하

고 질 동   시   착하지 아니할  다.

  가. 폐 가   거  에 한  통하여 생산공 에 폐

 시키거나 재 용하는 등  경우   폐 량  1  

200 곱미터 미만  사업  또는 공동 지시

  나. 사업 에  는 폐   35 4항에  공동 지시 에 

 시키는 사업

  다.  48 1항에  공공폐 처리시  또는 「하 도 」 2 9

에  공공하 처리시 에 폐   시키거나  폐

 시키고 1  200 곱미터 미만  폐  공공 역에 직  

하는 사업  또는 공동 지시 ( 본계  승  거나 공공하 도 

가   공공폐 처리시 나 공공하 처리시 에 비  연

결하여 처리할  시  포함한다)

  라. 33 에  지시  준에 해당 는 사업

  마. 시  폐쇄가 ·승 ·통보  시  또는 시·도지사가 35 2

항에   착 한 터 1  내에 폐쇄할 시  



한 시

  . 연간 업 가 90  미만  사업

  사. 사업 에  하는 폐  식(Batch type, 2개 상 식 처리

시  ·운 하는 경우에는 한다)  처리하는 질 염 지시

 ·운 하고 는 사업

  아. 그 에 동 에 한 량 등   어 워 착  할 

필 가 다고 경  하는 시

4. 원폐 에  학  산 량, 질량,  질 ,   질 염 질

 지 아니하거나 원폐  도가 항상 공공폐 처리시  

질 준 하  는 경우에는 1 에도 하고 해당 질 염

질  질 동  착하지 아니할  다.

5. 「 경 야 시험·검사 등에 한 」 6 에  경 염공 시험

준에 라 질량  한 결과가 에 라 차 가 나  

질량  상  하  어 다고 시·도지사등  하는 경우에는 

1 에도 하고 질량  하는 질 동  착하지 

않   다.  경우 질량에 해 다  각 목  에  검사

 매  1  상 실시하고, 그 결과  경  하는 에 라 

해야 한다.

  가.  35 4항에  공동 지시  ·운 사업  1  처리

용량  200 곱미터 상  사업  또는 별  13에  1 터 

3 지  사업 :  32 에  허용 준  과 여 에 한 

검사

  나.  48 1항에  공공폐 처리시  처리용량  1  700

곱미터 상  시 :  12 3항에  공공폐 처리시   

질 준 과 여 에 한 검사

  다. 「하 도 」 2 9 에  공공하 처리시  처리용량  1  

700 곱미터 상  시 : 「하 도 」 7 1항에  공공하 처

리시  질 준 과 여 에 한 검사

6. 4   5 에 라 학  산 량, 학  산 량, 질

량,  질 ,   항목  질 동   착하지 아니하는 경

우에는 2 에도 하고 시  하지 아니할  다. 

7. 3 터 6 지  규 에 라 질 동  또는 시  

착   사업 나 공동 지시   상에 해당 지 아니하게 

 경우에는 그 사 가 생한 날 터 9개월 내에 해당 질 동

 또는 시  착하여야 한다.



8. 삭  <2016. 9. 5.>

9. 다  각 목  에 라 산 계  산 량계  착하지 아니할 

 다.

  가. 폐    거  에 한  통하여 생산공 에 

량 하거나 재 용하여 실질  폐 가 지 아니하는 경우: 

하 ·폐  산 량계  착 

  나. 33 에  지시   준에 해당 는 사업  경우: 

산 계  하 ·폐  산 량계 착 . 다만, 33 1 에 해당

하는 경우(공공폐 처리시 나 공공하 처리시 에 폐  하는 사

업  한다)  1 터 4 지  사업  경우에는 하 ·폐  

산 량계  하여야 한다.

10.  착 

  가.   시행 후 폐 량  증가하여 4  또는 5  사업  3  사

업  변경 는 경우에는 2010  10월 1  후  32 에  

허용 준 과 통보   날 터 9개월 내에  착하여

야 한다.

  나. 3 사업 나 처리용량   200 곱미터 상 700 곱미터 미

만  공동 지시    시행 당시 폐 시  ·운  중  

사업  2010  10월 1  후  32 에  허용 준  과

하여 할 지,   시행 후 하는 경우에는 2008  10월 1

 후  32 에  허용 준  과하여 할 지 

 착  한다.  경우 허용 준 과 통보   날 터 

9개월 내에  착하여 한다.

  다. 폐 시  계  ·승  또는 통보  시  또는 시·도지사

가 35 2항에   착 한 터 1  내에 

시  할 시  한 시  가 끝날 지 질 동

  시  착  한다.

  라. 가목 터 다목 지 에  착 가 필 하다고 경

 하는 경우에는  착시  할  다.

11. 경   착 상  아닌 사업 등에   착

하고, 시·도지사나 역(지 ) 경청에 착 료 신고  한 경우에는 

 질원격감시체계 터에 연결하여 운 할  다.  경우 

 착한 사업 등   38 2    35 1항에  

 착 상 사업 등  본다.


